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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판결요지

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

인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나,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

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


